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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도로 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(안)

의안

번호
제66호

제출연월일 2004. 11. 29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  

1. 의결주문

  사천시도로 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  상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,

행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 가. 용료 반환규정을 실에 맞게 정비

○ 도로법 제75조 , 농어 도로정비법 제26조 ⇒ 도로법 제75조

나. 인용 조문 용어 정비

○ 도로법 ⇒ 도로법(이하 ꡒ법ꡓ이라 한다),

도로법 ⇒ 법, 조례 제4조 ⇒ 조례 제5조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 가. 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산조치 : 별도 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담당 실

라. 기 타

1) 신․구조문 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 고 : 행정 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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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도로 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(안)

사천시도로 용료징수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“도로법” 을 “도로법(이하 ꡒ법ꡓ이라 한다)ꡓ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“도로법 제75조 농어 도로정비법 제26조” 를 ꡒ법 제75조ꡓ

로 한다

제7조 “제4조” 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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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구조문 비표

행 개 정 안

제1조(목 )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

농어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

규정에 의하여 시도(이하 ꡒ도로ꡓ라

한다)의 도로 용료부과․징수에 하여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.

제6조( 용료부과징수)①～③(생 략)

④시장은 도로법 제75조 농어 도로

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

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는 도로 용

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용하지

아니하거나 용기간을단축하게된경우에는

이미 징수한 용료 그 취소사유로

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용료를

반환하여야 한다.

⑤(생 략)

제7조( 용료의 조정) 도로를 계속하여 2개

연도이상 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의

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용료가

연도에 납부한 연간 용료보다 10

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

연도의 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

의 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액

으로 한다.

제1조(--) ------도로법(이하 ꡒ법ꡓ이라

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6조(----------)①～③( 행과 같음)

④----법 제75조 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⑤( 행과 같음)

제7조(---------)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 제5조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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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발췌

어  도로 비
18 (도로 ) ①도로  역 안에  공 물, 물건, 타  시  , 개 , 변경,      

 거, 또는 하거나 타  로 도로  하고  하는 는 수  허가         

 아야   한다.

  ② 1항  규 에 하여 허가   수 는 공 물, 물건, 타  시  

   도로  허가에 하여 필 한 사항  통령령 로  한다. 

19 ( 료  징수) ① 수는 18 규 에 하여 도로  하는 

  로  료  징수할 수 다

  ② 1항  규 에 한 료  산  등 료  징수에 하여 필 한 사항   

  당해  례로 한다.

26  삭  <1999.1.21>

어 도로 비 시행령
11 (도로  허가) ①  18  1항 규 에 하여 도로  허가     

고  하는 는 다  사항  재한 허가 신청 에 계  첨 하여 수   

 에게 하여야한다

  1. 

  2.  

  3. 간

  4. 공 물 또는 시  

  5. 공사시  

  6. 도로  복

  ④  18  규 에 하여 도로  허가   수 는 공 물, 물건,  

  타  시  는 다 과 같다.

  1. 사업 에 한 비, 통신 본 에 한 통신 비,  한  

     리업무  한 공 과 그 비  우편 에 한 우편함과  사한  

     공 물

  2. 수도 , 하수도 , 가스 , , 열공 과  사한 시

  3.  고물등 리 에 한 고물등과  사  물건

  4. 철도, 도   사  시

  5. 지하도,   사  시

  6. 1  내지 5 에 규  것 에 수가 도로  안 과 통에 

     지  없다고 하는 공 물. 물건.(식물  포함한다)  시



- 5 -

도로

第40條 (道路  占用) ①道路  區域안에  工作物ㆍ物件 타  施設  新設ㆍ  

  改築ㆍ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타  目的 로 道路  占用하고  하는 者는   

  管理廳    허가  아야 한다. 

  ②第1項  規定에 하여 허가   수 는 工作物ㆍ物件 타  施設   
  種類  道路  占用허가에 하여 필 한 事項  大統領令 로 한다.
  ③第1項  規定에 하여 道路  占用許可   者가 道路  착 타   
  形質變更  수 는 工事  한 에는 建設交通部令  하는 에 라   
  管理廳   아야 한다. 다만, 大統領令  하는 主要地下埋設物( 하  
  "主要地下埋設物" 라 한다)  設置工事  한 에는 竣工圖面  管理廳에  
  하여야 하 , 管理廳  建設交通部令  하는 에 라  보 ㆍ 리  
  하여야 한다.
  ④管理廳  主要地下埋設物   道路에 하여 掘鑿工事  수 하는 占用  
  許可  하는 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  管理者에게  통보하여야 한다.
  ⑤삭 <1999.2.8>
  ⑥第1項  規定에 하여 道路  占用許可   者가 主要地下埋設物  는  
  道路  掘鑿工事  하고  할 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  管理者  立會하에  
  施行하여야 한다.

43  ( 료  징수) ① 리청  40  규 에 하여 도로  하는    

로  료  징수할 수 다

  ② 1항  규 에 한 료  산  등 료  징수에 하여 필 한  

  사항  도( 22  2항  규  는 도  한다.)  경우에는 통령  

  령 로, 타  도로  경우에는 통령령  하는  안에  당해 도로   

  리청  하는 지  단체  례로 한다.

44 ( 료징수  한) 40  규 에 한 도로  규 에 한 도로     

 다  각 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령령  하는 에 하여     

43  규 에 한 료  감 할 수 다.

  1. 공  또는 공  로 하는 비 리사업  한 경우

  2. 재해 타 특별한 사 로 본래   달 할 수 없는 경우

  3. 민경 에 한 향  미 는 공 사업 로  통령령  하는 사업

    한 경우

  4.주택에 하  하여 통행료로 사 하는 경우로  리  아닌 경우

第75條 (公益  爲한 處分) 管理廳  다  各號 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 法  
  또는 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한 許可 또는 承認   者에게 
第74條第1項  規定에 依한 處分  하거나 措置  命할 수 다.<改正 1976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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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道路  狀況  變更 로 因하여 必要한 境遇 
  2. 道路에 關한 工事  爲하여 必要한 境遇 
  3. 公益에 對한 危害  除去하거나 輕減하  爲하여 必要한 境遇 
  4. 公共  利益   事業  爲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 

도로 시행령

24  (  허가신청) 
  ⑤  40 2항  규 에 하여 도로  허가(  8  규 에 하여  
  다  가사업에 계 는  경우에는  또는 승  말한다)    
  수 는 공 물ㆍ물건 타  시  는 다  각  같다. 
  1. 주ㆍ ㆍ변압탑ㆍ공 ㆍ우체통ㆍ공 ㆍ무 지 ㆍ 합  
     단 함ㆍ 신 휴 지  타  사한 것 
  2. 수도 ㆍ하수도 ㆍ가스 ㆍ ㆍ 통신 ㆍ 열 ㆍ어스앙 ㆍ 업
    (맨 )ㆍ 력 ㆍ통신 ㆍ공동 ㆍ 수시  타  사한 것 
  3. 삭  <1999.8.6>
  4. 주 ㆍ주차 ㆍ여객 동차 미 ㆍ 물 미 ㆍ 동차수리 ㆍ승강 ㆍ
     물 ㆍ휴게  타  사한 것 
  5. 철도ㆍ 도 타  사한 것 
  6.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  타  사한 것 
  7. 삭  <1999.8.6>
  8. 간 ㆍ 지ㆍ ㆍ주차미 ㆍ 수막  아취 
  9. 공사  벽ㆍ ㆍ 등  공사  시   재 
  10. 고가도로   에 하는 사무 ㆍ 포ㆍ창고ㆍ주차 ㆍ ㆍ공원ㆍ체
     시  타  사한 시  
  11. 1  내지 10 에 리청  도로  안 과 통에 지  없다고
     한 공 물ㆍ물건(식물  포함한다)  시 로  건 통 령 또는
     당해 리청  례로 한 것 


